
2018-교육미디어-704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사망사고예방 이것만은 지키자!

사다리는 통로입니다.
사다리 위에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사다리 디딤대를 딛고 작업하시면 안됩니다.

최근 10년간 사다리로 인하여 38,859명이 다치고, 

[ 27,739명(재해자의 71%)이 중상해 ] 

근로자 317명이 사망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다리는 지게차와 함께 사망사고 1위의 기인물입니다.

사다리에 의한 재해 발생 현황

사업주는 사다리 대신 (이동식)틀비계나 말비계같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토록 합니다. 

작업자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안전대를 안전대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해야 합니다. 

사다리 사고 근절을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게 하면 형사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될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잘못된 사용 예시
기존 작업방식

이동식

사다리 통행 시

2인 1조로

작업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해야 합니다.사업주는 안전한 작업발판을 지급해야 합니다.

▶ 바퀴 고정
▶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에 

  설치

안전대를 

부착설비에 

걸고 작업

바른 사용 예시
규정 작업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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